
(사)공공도서관협의회 연회비 납부에 관한 법적 근거 검토 

2024. 11. 5.

□ 현 법적 근거 ※붙임 참고

 ㅇ (공공도서관협의회 정관) 제3조(목적), 제9조(회원의 의무)

 ㅇ (민법)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
 ㅇ (도서관법) 제18조(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)

 ㅇ (지방재정법)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

- 공공도서관협의회는 민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18조에 근거하

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, 임의

협의체가 아님.

-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공금으로 

연회비 지출이 가능한 법령 근거가 있는 협의체임.

□ 지방재정법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

  :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

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

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
  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
□ 민법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

  :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

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도서관법 제18조(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)

  :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교환, 업무협력과 운영·관

리에 관한 연구,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,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

전,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

단체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.

  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
수 있다. 



붙임 붙임  (사)공공도서관협의회 연회비 납부 관련 근거 및 규정

법령 및 규정 조항 세부 내용 

도서관법 제18조

제18조(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)
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교환, 

업무협력과 운영·관리에 관한 연구,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

력,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,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

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단체의 
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.

<개정 2009. 3. 25., 2016. 2. 3., 2021. 12. 7.>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

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3. 25., 2021. 12. 7.>

③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

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민법 제32조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

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

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지방재정법 제17조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
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

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
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

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 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

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

인정되는 경우

공공도서관협의회 

정관
제3조

제3조(목적) 본 협의회는 도서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

도서관 상호간의 업무협력과 운영․관리에 관한 연구, 도서관

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,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

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공공도서관협의회 

정관
제9조

제9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3. 회비(당해연도 2월까지)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
